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권용수 

 



 



법령 

• 법률과 명령 

•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과 그 하위규범인 대통령령(大統領令)·총
리령(總理令)·부령(部令) 등의 시행령(施行令) 및 시행규칙(施行
規則)을 합하여 부르는 말이다.  

참고문헌: 두산백과 



지침 (행정규칙) 

• 일반적으로 행정규칙은 "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하

여 그 조직이나 업무처리와 절차·기준 등에 관하여 발하는 일반

적·추상적 규율"이라고 정의된다 

• 행정규칙은 원칙적으로 법규성을 지니지 못한다고 할 것이지만, 

행정규칙의 유형 중에는 예외적으로 사실상 준법규성이나 법규

성이 인정되는 것도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. 

 법제교육포털: 
http://edu.klaw.go.kr/StdInfInfoR.do?astSeq=24&astClsCd=700101 



• 39/M 

• 증상 없이 직장검진에서 흉부엑스선 
이상 발견 

• DM (+), 10-pack-year current smoker 

• 객담 도말 음성, TB PCR – 

 



• 신고는 언제? 

• 결핵 의심? (용어? 결핵의사환자?) 

• 격리 필요? 직장은? 

• 접촉자 조사 대상은? 


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

• 이 법은 국민 건강에 위해(危害)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

지하고,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

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 

• 결핵: 제3군감염병 

• "제3군감염병"이란 간헐적으로 유행할 가능성이 있어 계속 그 발생

을 감시하고 방역대책의 수립이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

다. 



결핵예방법: 제8조(의료기관 등의 신고의무)  

① 의사 및 그 밖의 의료기관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
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속된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다만, 의료
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사는 그 사실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
한다. <개정> 

1. 결핵환자등을 진단 및 치료한 경우 

2. 결핵환자등이 사망하였거나 그 사체를 검안(檢案)한 경우 

② 제1항 본문에 따른 보고를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관할 보건소
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<신설2014.1.28.> 

③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사 또는 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은 
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신고한 결핵환자등을 치료한 결과를 관할 보건소장
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<신설 2014.1.28.> 

④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른 신고가 관할 구역 외의 환자에 관한 것일 때
에는 신고를 받은 보건소장은 해당 관할 보건소장에게 지체 없이 이를 알려
야 한다.<개정 2014.1.28.> 



 

결핵환자등 신고 보고서는 환자의 주소관할보거소에서 접수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
(주소지관할보건소는 환자의 주민등록상주소지를 기준으로 함) 



 



결핵예방법: 제33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
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<개정 2014.1.28.> 

1. 제8조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보고 또는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 

2. 제13조제1항에 따른 정지 또는 금지 명령을 위반한 자 

3.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격리치료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

4. 제15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면회제한의 이유를 진료기록부에 
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자 



• 결핵예방법: 제1조(목적) 이 법은 결핵을 예방하고 결핵환자에 대한 적절한 의료

를 실시함으로써 결핵으로 생기는 개인적ㆍ사회적피해를 방지하여 국민의 건강

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 

•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

• 1. "결핵"이란 결핵균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질환을 말한다. 

• 2. "결핵환자"란 결핵균이 인체 내에 침입하여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자로서 결

핵균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된 자를 말한다. 

• 3. "결핵의사(擬似)환자"란 임상적, 방사선학적 또는 조직학적 소견상 결핵에 해

당하지만 결핵균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. 

• 4. "전염성결핵환자"란 결핵환자 중 객담(喀痰)의 결핵균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

되어 타인에게 전염시킬 수 있는 환자를 말한다. 

• 5. "잠복결핵감염자"란 결핵에 감염되어 결핵감염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되었으

나 결핵에 해당하는 임상적, 방사선학적 또는 조직학적 소견이 없으며 결핵균검

사에서 음성으로 확인된 자를 말한다. 



결핵예방법 시행규칙: 제5조(취업이 정지 또는 금지되는 업무) 법 제13조제1항에 
따라 전염성결핵환자의 업무의 종사가 일정 기간 정지되거나 금지되는 업무는 다
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1.12.8., 2014.7.29.> 

1. 「의료법」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료인의 업무 및 그 보조업무 

2.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조에 따른 보육교직원과 「유아교육법」 제7조에 따른 유치원 
및 「초ㆍ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직원의 업무 및 그 보조
업무 

3. 「선박안전법 시행규칙」 제15조제5항에 따른 원양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
박의 승무 업무 및 「항공법」제2조제5호에 따른 객실승무원의 1회 8시간 이상 비행
근무 업무 

4.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서 공중(公衆)과 직접 접촉하는 횟수가 잦거
나, 영유아ㆍ임산부ㆍ노인 등 결핵발병 고위험군과 대면하는 빈도가 높아 호흡기
를 통한 전염성결핵의 전파가 우려된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



결핵 예방법: 제19조(전염성결핵환자 접촉자의 관리)  

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염성결핵환자

와 접촉하여 결핵에 감염되기 쉬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

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기준에 따라 결핵검진등을 실시하여야 한다. 

<개정 2014.1.28.> 

1. 전염성결핵환자의 가족 및 최근 접촉자 

2. 전염성결핵환자가 소속한 학교, 군부대, 사회복지시설 등의 집단생활시설

에서 생활을 같이한 자 

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

검진 결과 결핵환자등이나 잠복결핵 감염자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보건복지부장

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잠복결핵감염치료 등 결핵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

한다.<개정 2014.1.28.> 



• 국가결핵관리지침: 잠복결핵감염 검진 대상 

• 만8세를 초과한 호흡기결핵 환자의 접촉자 

• 만8세 이하 소아 결핵환자(호흡기 결핵 및 폐외결핵 포함)의 접촉자 

• 소아 결핵의 경우 초회 감염 결핵일 가능성이 높아 가족 중에 전염원이 있는

지 여부 확인 필요 

• 접촉자 

• 최근 3개월 이상 집, 요양소 등에서 함께 거주한 가족 및 동거인 

• 최근 3개월 이상 매일 환자의 생활공간을 공유한 사람 



• 기관지내시경 검사  

• 검사 후 발열, 오한 등으로 입원 

• 입원 중 시행한 검사에서 도말: 4+ 



• 전염성결핵환자로 진단? 

• 격리 기간은? 직장 출근은 언제? 



객담 전염성 결핵환자 



국가결핵관리지침: 전염성 결핵환자 업무 일시 제한 

1. 전염성 소실 시까지 가급적 자가격리 등 업무종사 일시 제한 권고 (불가

피한 경우 수술용 마스크 착용) 

2. 결핵 예방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반드시 전

염성 소실 시까지 업무종사 일시 제한 조치 시행 

1) 환자에게 업무종사 일시 제한에 대해 우성 ‘유선＇통지 후 업무종상 

일시 제한 통지서 발급 

2) 전염성기간 동안 업무정지 또는 금지하도록 조치하고 업무정지 여부 

파악 

• 전염성 소실 판정을 받은 경우 업무정지 또는 금지를 종료하고 업

무복귀 조치 



격리 기간은? 

• 결핵예방법 시행규칙: 제6조(전염성 소실의 판정절차) 법 제13

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른 전염성 소실(消失) 여부는 객담

검사의 결과에 따라 의사가 판정한다. <개정 2014.7.29.>결핵예

방법 시행규칙 



 



 



• 18/M 

• 고등학교 3학년 

• 1달전부터 기침, 1일전 객혈 발생 

• 도말 음성 

• 기관지내시경 BAL AFB 1+ 



• 격리는? 

• 격리는 언제까지? 

• 학교 역학조사는? 



학교 결핵관리지침 

가. 등교 및 출근의 제한 

• 학생 및 교직원 중 ʻ전염성 결핵 환자ʼ가 발생하면 전염성이 상실될 때까지 등교 및 

출근 제한 

(근거 : 학교보건법 제8조,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2조) 

• 전염성 결핵 : 객담 도말 및 배양에서 양성인 결핵 

• 비전염성 결핵으로 진단된 경우 등교 및 출근 제한은 필요 없음 

나. 등교 및 출근 제한의 해제 

1) 도말 양성 환자 

• 최소 2주 이상 항결핵제 투약 후 객담 도말검사에서 음전이 확인된 경우 또는 담
당 주치의가 전염성 상실에 대한 소견서를 발부한 경우 

2) 도말 음성, 배양 양성 환자 

가) 항결핵제가 2주 이상 투여되고 있는 상황에서 배양 양성이 확인된 경우 

: 추가로 출근 또는 등교를 제한할 필요 없음. 

나) 항결핵제가 투여 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확인된 경우 

: 등교 및 출근을 제한하고 최소 2주 이상 항결핵제 투약 후 담당 주치의가 전염성
의 상실에 대한 소견서를 발부한 경우 등교 및 출근 제한 해제 



접촉자 조사 범위 

 



24/F • 2013년6월~12월까지 초치료 폐결핵으로 표준 치료 

2013.6 2013.11 2014.6 



• 입원 명령 대상자 

가) 다제내성(광범위약제내성 포함) 전염성 호흡기 결핵환자 

• 신속내성 또는 약제감수성검사에서 다제내성으로 진단된 경우 

• 신속내성검사 및 X-pert검사 결과 리팜핀 내성의 경우 다제내성으로 

간주하여 입원, 격리치료명령 실시 가능 

• 객담검사 및 약제감수성검사는 가장 최근 실시한 검사 기준으로 함 

나) 치료 비순응 환자  

다) 이 외에 시, 도지사 또는 시장,군수,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



• 결핵예방법: 제15조(입원명령)  

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결핵환자가 동거자 또는 

제3자에게 결핵을 전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핵의 예

방을 위하여 결핵환자에게 일정 기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

기관에 입원할 것을 명할 수 있다. 이 경우 입원명령의 통지는 결핵환

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하여야 한다. <개정2014.1.28.> 

②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입원명령을 받은 자가 

입원신청을 할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입원을 거절하지 못한다.<개

정 2014.1.28.> 



결핵예방법 시행규칙: 제7조의2(격리치료 의료기관의 지정 기준 등)  

①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격리치료를 하는 의료기관(이하 "격리치료기관"이라 

한다)은 제7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환자의 거주지, 환자가 진료를 받았던 의료

기관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. 

② 격리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. 

1. 결핵환자를 1인실에 입원시키는 경우: 음압시설(陰壓施設)이 갖추어진 병실 

2. 음압시설을 갖추기 곤란한 경우: 결핵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는 단독병실 

3. 음압시설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였거나 결핵환자를 단독시설에 입원시키기 곤란

할 경우: 다른 환자에게 호흡기를 통하여 결핵을 전파하는 것을 차단하는 조치를 

한 공동격리실 [본조신설 2014.7.29.] 



• 결핵예방법 시행령: 제4조의2(입원 또는 격리치료 방법)  

① 법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결핵환자를 입원 또는 

격리치료시키는 의료기관은 호흡기를 통한 감염을 차단하기 위하여 

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 

② 제1항에 따른 호흡기를 통한 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에 관하여

는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2 제3호를 준용

한다. 이 경우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2 제

3호 중 "입원치료"는 "입원 또는 격리치료"로, "호흡기를 통한 감염의 

우려가 있는 감염병", "감염병" 및 "호흡기 감염병"은 "결핵"으로 본다. 



•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별표2] 

3. 입원치료의 방법 

가. 지정한 의료기관의 1인실(세면대와 화장실을 갖추어야 한다)에 입원시켜야 한
다. 다만, 1인실 입원이 곤란할 경우에는 같은 질환을 앓는 사람이나 재감염의 우려
가 적은 환자와 공동 격리한다.  

나. 1인실은 문을 닫은 상태에서 음압시설이 갖추어져 있고 공기 순환이 독립적으
로 이루어져야 한다. 다만, 음압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단독 시설에 입원
시켜야 하고, 단독 시설 입원이 곤란할 경우에는 옆 병상의 환자에게 호흡기를 통
해 전파되지 않도록 차단 조치를 한 상태에서 공동 격리한다.  

• 의료진을 포함한 입원실 출입자들을 최소한으로 제한하고, 방문자에 대하여 1회
용 장갑 등의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게 하며, 손 씻기 등 감염병 전파를 차단하기 
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게 해야 한다.  

• 환자의 진료에 사용되는 의료기구는 1회용 기구를 사용한 후 폐기처분하고, 1회
용으로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체온계 등의 물품은 환자 전용으로 사용하도록 
한다.  



 

국가결핵관리지침 2015 



• 61/M 

• 대학병원 의사 

• 2달전부터 기침 

• 도말 음성 

• 배양 양성 



• 진료는 그만 두어야 하나? 

• 역학조사 범위는 어디까지? 

 



결핵예방법 시행규칙: 제5조(취업이 정지 또는 금지되는 업무) 법 제13조제1항에 
따라 전염성결핵환자의 업무의 종사가 일정 기간 정지되거나 금지되는 업무는 다
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1.12.8., 2014.7.29.> 

1. 「의료법」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료인의 업무 및 그 보조업무 

2.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조에 따른 보육교직원과 「유아교육법」 제7조에 따른 유치원 
및 「초ㆍ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직원의 업무 및 그 보조
업무 

3. 「선박안전법 시행규칙」 제15조제5항에 따른 원양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
박의 승무 업무 및 「항공법」제2조제5호에 따른 객실승무원의 1회 8시간 이상 비행
근무 업무 

4.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서 공중(公衆)과 직접 접촉하는 횟수가 잦거
나, 영유아ㆍ임산부ㆍ노인 등 결핵발병 고위험군과 대면하는 빈도가 높아 호흡기
를 통한 전염성결핵의 전파가 우려된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



• 국가결핵관리지침 

• 의료기관장은 의료기관 종사자가 결핵 환자나 결핵 의심자로 진단받았음을 통보 
받았을 때, 지체 없이 해당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. 

• 접촉자조사는 의료기관 관할 보건소와 질병관리본부에서 실시하되, 의료기관 내
에서 자체조사가 가능할 경우에는 의료기관에서 조사하며 이 경우에는 조사결과
(추가환자 및 잠복결핵감염자 명단 등)을 보건소로 통지 



• 국가결핵관리지침 

• 접촉자 조사의 범위 

가) 의료기관 종사자에서 전염성 결핵이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

동일 실내 공간에서 주당 8시간 이상 함께 근무한 직원과 주당 8시간 이상 지표

환자가 대면 진료 및 간호한 환자로 정함 

나) 요양병원, 정신병원 증 장기 병상 위주의 병원은 입원환자에서 전

염성 결핵이 발생하였을 때 집단발생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접촉자 조

사 시행함 

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중앙결핵역학조사팀과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음 



전염기간 추정 

 



마. 지표환자 관리 

1) 보건소에서는 지표환자에 대해 다음 검사가 시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시행되
지 않았을 경우 반드시 시행 

• 객담 도말 및 배양검사 

• 약제감수성 검사 (신속내성검사 포함) 

• 결핵균 DNA 검사 (필요시) 

3) 등교 및 출근의 제한  

• 전염성 결핵 환자가 발생하면 전염성이 배제될 때까지 등교 및 출근 등 업무종사
를 일시제한 

4) 등교 및 출근 제한의 해제 

• 도말 양성 환자 

• 최소 2주 이상 항결핵제 투약 후 객담 도말검사에서 음전이 확인된 경우 또
는 담당 주치의가 전염성 소실에 대한 소견서를 발부한 경우 

• 도말 음성이면서 배양 양성인 환자  

• 항결핵제가 2주 이상 투여되고 있는 상황에서 배양 양성이 확인된 경우, 추가
로 출근 또는 등교를 제한할 필요 없음 

• 항결핵제가 투여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확인된 경우, 최소 2주 이상 항결핵
제 투약 후 담당 주치의가 전염성 상실에 대한 소견서를 발부한 경우 



국가결핵관리지침: 집단시설 발생 접촉자 관리 

1) 잠복결핵감염자가 아닌 접촉자 
• 접촉자 조사 시작 시점으로부터 3, 9개월 후에 흉부 X선 

• 9개월째 추구검사에서 추가 결핵환자가 발견되면 1년 연장 (6,12개월
에 검사) 

2) 잠복결핵감염자인 접촉자 
• 치료중: 3, 9개월에 흉부 X선 

• 치료 미시행 또는 중단: 미시행 또는 중단 시점으로 1년간 3개월 간격 
(3개월 이전이라도 결핵 의심 시 조기 검사) 

• 다제내성결핵 환자: 3, 6, 9, 12, 18, 24개월에 흉부 X선 

3) 보건소 결핵담당의사 또는 시,도 결핵담당자 등이 필요하다고 
판단할 경우 대상 집단에 대한 추구검진을 연장 



Treatment Outcomes of MDR-TB 

Korea Metanalysis 

XDR 

(n = 75) 

Non-XDR 

(n = 1332) 

Total 

(n = 1407) 

N=9,153 

Cure   9 (12%)   416 (31%)   425 (30%) 

Tx completion 4 (5%)   89 (7%)   93 (7%) 

Short-term Tx completion   9 (12%) 110 (8%) 119 (9%) 

Failure 12 (16%)   53 (4%)   65 (5%) 645 (7%) 

Transfer out   9 (12%)   99 (7%) 108 (8%) 

Default 12 (16%)   441 (33%)   453 (32%) 2,095 (23%) 

Death 20 (27%) 124 (9%)   144 (10%) 1,392 (23%) 

Tx success 22 (29%)   615 (46%)   637 (45%) 4,934 (54%) 

Relapse  3/22 (14%) 54/615 (9%) 57/637 (9%) 87 (1%) 

* Surgical resection 3 (4%) 57 (4%) 60 (4%) 

Kim DH, et al. AJRCCM 2008;178:1075 

Ahuja SD, et al. PLoS Med 2012;9:e1001300 



Companion handbook to the WHO guidelines for the programmatic management of drug-resistant tuberculosis.  
WHO/HTM/TB/2014.11 



Summary 

• 결핵은 제3군 전염병으로 지체없이 신고해야 한다. 

• 전염성결핵환자는 객담의 결핵균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되

어 타인에게 전염시킬 수 있는 환자로 의료인, 교직원,승무 

업무, 비행근무 업무 종사자는 근무를 일정 기간 정지되거

나 금지해야 한다. 

• 전염성결핵환자와 접촉하여 결핵에 감염되기 쉬운 사람들

에 대해 잠복결핵을 포함한 결핵검진을 해야 한다.  

• 집단시설에서 결핵 환자 발생시는 국가결핵관리지침에 따

른 역학조사 및 처리가 필요하다.  

 

 


